
1.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비번일에 장시간에 걸쳐 택시를 유흥목적에 사용

하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유흥에 가담하

면서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사망하자, 택시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판단

 

  택시기사가 비번일에 택시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택시를 개인적인 용무

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택시에 무상동

승한 경우, 그 무단운전이 택시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택시기사 

및 피해자의 유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택시기사가 

만취하여 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택시의 운행이 택시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택시회사는 운행자책임이 없다(원

고승소판결). 

3. 판결의 의미 

  피용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

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